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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내 
   ②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 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 
      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간 내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재심사 청구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보정이라고 함은 출원 절차나 내용의 흠결 또는 불비한 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정하
거나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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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 
   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최로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 
   거나 새로운 내용의 도면을 추가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원주의(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 
   니다. 그리고 위의 ② 및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의 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위의 ② 및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오기의 정정) 
     ⓒ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보정의  
    범위가 제한되고,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정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특허출원서에 최초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범위 내에서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특허출원 내용이 보정 
   한 바와 같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는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이 보정된 내용과 같이 인정됨   
   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적합한 보정의 경우, 즉 위에서 설명한 시기 및 범위에 벗어난 보정은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 
   여 각하(보정각하)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정각하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청구(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보정을 하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보정된 청구범위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각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재심사에서 보정 각하된 경우, 심판 단계에 
   서 보정된 청구범위의 등록성 여부를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정각하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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